
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25. 7. 15.>

보수교육 실시기준(제20조제4항 관련)

1.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

  가. 직무교육

   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

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

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,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

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1)다)의 장기 미종사

자 직무교육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하되, 교육부장

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

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    1) 일반직무교육

      가) 보육교사 직무교육: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

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을 포함한다)

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

      나)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: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

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

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

      다)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: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

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

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

    2) 특별직무교육

      가) 영아보육 직무교육: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

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

      나) 장애아보육 직무교육: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

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

      다) 방과후보육 직무교육: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

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

  나. 승급교육

    1)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

만 1년이 지난 사람

    2)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

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. 다만,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

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

개월이 지난 사람

    3)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2. 보수교육의 평가

  가.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  나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·사고 또는 결혼 등으

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·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

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 

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다.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



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.

3. 교육비

  가. 교육생은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

다.

  나. 가목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

  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

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.

4. 수료증 등

 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, 보수교육 

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
